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150,734,334700,340,401 549,606,067 [국비121,410,427]

3300
국토자원보존개발비     98,209,309386,475,567 288,266,258 [국비76,447,500]

3310
치수및재해대책         25,062,03752,159,686 27,097,649 [국비13,447,500]

3312
재난관리               9,284,38721,189,092 11,904,705 [국비7,730,5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43,440225,743 182,303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2,02519,412 17,387  

101 2,025인건비 19,412 17,387  

2,025 0219,412 17,387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야간근무수당 (=19,412)

7,438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377 * 1명 * 365일 =

6,311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,289 * 1명 * 365일 =

101 5,663
인건비

  ·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514 * 1명 * 365일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41,415206,331 164,916  

201 49,080일반운영비 138,997 89,917  

54,080 01138,997 84,917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36,214)

3,200  ·재난관리종합계획서인쇄                  32,000 * 1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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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회의자료 인쇄 (=1,850)

800    –안전대책위원회 자료               5,000 * 40부 * 4회 =

1,050    –재난관리 각종자료                 5,000 * 35부 * 6회 =

  ·종합상황실 현황판 정비 및 제작 (=1,500)

1,000    –신규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조 =

500    –기존 현황판 정비 및 수정 등            250,000 * 2조 =

1,800  ·동원자원관리계획 책자 인쇄               30,000 * 60부 =

600  ·재난상황일지등 인쇄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종 =

250  ·사고대책본부 현판제작,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600  ·재난예방 홍보물 (스티커, 팜플렛등)       400 * 4,000매 =

3,000  ·안전문화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         2000 * 1,500부 =

  ·재난재해관련 사진현상 및 필름 (=1,865)

648    –필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800 * 30통 * 12월 =

1,037    –필름 인화대                       120 * 360통 * 24장 =

180    –필름현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* 360통 =

  ·종합상황실 침구류 등 세탁비 (=417)

261    –이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700 * 5개 * 6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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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   –베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6개 * 6회 =

120    –방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20개 * 6회 =

  ·종합상황실 신문구독료 (=504)

288    –중앙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12월 * 2부 =

216    –지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12월 * 2부 =

  ·복사용지 (=1,639)

1,309    –A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,700 * 70박스 =

330    –B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,000 * 10박스 =

1,980  ·레이저프린터 토너                  198,000 * 5대 * 2회 =

456  ·복사기 토너   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3대 * 4통 =

704  ·FAX토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,000 * 4대 * 2회 =

1,449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600  ·안전지도업무 및 교육자료 인쇄      6,000 * 2종 * 300부 =

400  ·안전지도회의 및 교육시 현판 등 제작      100,000 * 4회 =

  ·안전점검 장비용 소모품 (=300)

300    –소모품(망치,장갑,기록지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  ·2003년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책자 인쇄    2,500 * 2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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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00  ·방재계획서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300부 =

1,000  ·방재교육훈련 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600  ·방재실무자 교육교재 인쇄                 3,000 * 200부 =

1,000  ·방재의날 행사 수용비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700  ·재해대책관련 상황판 정비                 700,000 * 1식 =

2,400  ·장마철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책자 인쇄   1,200 * 2,000부 =

500  ·지진대비 훈련 책자 인쇄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부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19,575)

1,500  ·이동전화기 사용료                  25,000 * 5대 * 12월 =

1,620  ·전용회선 사용료                  15,000 * 9회선 * 12월 =

1,056  ·무전기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11,000 * 8회선 * 12월 =

  ·자동우량측정기 등 수위측정장비 전화요금 (=2,679)

1,066    –기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700 * 24대 * 12월 =

1,613    –추가                 70 * 24대 * 24시간 * 10일 * 4월 =

120  ·수위측정장비 전기요금             5,000 * 2개소 * 12월 =

420  ·휴대형 정지화상 전화요금           35,000 * 1대 * 12월 =

  ·재해상황문자시스템 전기료 및 무선통신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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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,000 * 17개소 * 12월 =

3,000  ·한국방재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8,543)

  ·안전점검 전문교육 강사수당 (=693)

400    –기본료(1시간)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2회 =

200    –초과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명 * 2회 =

93    –교통비(왕복)                      23,100 * 2명 * 2회 =

  ·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 (=4,500)

3,000    –검토서 검토수당                 100,000 * 10명 * 3회 =

1,500    –회의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* 3회 =

  ·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출품작 심사수당 (=350)

250    –기본료(3시간)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명 * 1회 =

100    –초과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5명 * 1회 =

3,000  ·민간전문가 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 50,000 * 12명 * 5회 =

<피복비> (=770)

770  ·안전점검요원 제복(동복)                  70,000 * 11명 =

<급량비> (=14,2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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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 ·사고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  5,000 * 20명 * 1식 * 10일 =

300  ·재난대비도상훈련 근무자 급식비      5,000 * 30명 * 2식 =

  ·방재근무 급식비 (=7,500)

1,200    –준비체제                    5,000 * 6명 * 2식 * 20일 =

3,600    –경계체제                   5,000 * 36명 * 2식 * 10일 =

2,700    –비상체제                    5,000 * 54명 * 2식 * 5일 =

  ·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

5,4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명 * 1식 * 365일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0,720)

300  ·핫라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종 =

200  ·안전점검용 장비(저압검전기 30cm, 7kv)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우량측정기 정비 (=7,020)

2,640    –수집기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880,000 * 3개소 =

750    –모뎀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3개소 =

2,640    –표출기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880,000 * 3개소 =

990    –프린터기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330,000 * 3개소 =

  ·자동우량측정기 및 기상위성 수신장치 유지비 (=3,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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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00    –자동우량측정기 유지비               100,000 * 22개소 =

1,000    –기상위성 수신장치 유지비             1,000,000 * 1식 =

재난·재해관리 시스템 주전산기외 7종 유지보수

201 48,900
일반운영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75,000 * 12월 =

202 △8,040여비 39,344 47,384  

△3,840 0133,544 37,38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국내여비 (=33,544)

899  ·중앙부처 재난관련 회의 참석   49,900 * 3일 * 2명 * 3회 =

499  ·재난연감 발간 합동작업 참석        49,900 * 10일 * 1명 =

  ·국가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 합동작업 등 참석

99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10일 * 1명 * 2회 =

250  ·재난수습사례집 발간작업 참석        49,900 * 5일 * 1명 =

  ·중앙부처 교육참석 및 업무협의

8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3일 * 2명 * 3회 =

400  ·안전점검지도관련 기술견학     49,900 * 2일 * 4명 * 1회 =

21,600  ·안전지도점검 여비          10,000 * 10명 * 18회 * 12월 =

  ·중앙재해대책본부 수해복구 합동작업 등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4일 * 2회 =

7,200  ·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10,000 * 10명 * 6회 * 12월 =

△4,200 035,800 10,0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02 5,800
여비

방재공무원해외연수                   2,900,000 * 2명 * 1회 =

203 300업무추진비 5,700 5,400  

300 035,700 5,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03 5,700
업무추진비

재난·재해대책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6,000,000 * 95% =

301 75일반보상금 19,440 19,365  

75 1119,440 19,365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5,840민간전문가 안점점검 수당              132,000 * 4명 * 30일 =

2,400안전점검실시 현장경비                  20,000 * 4명 * 30일 =

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시상품 (=750)

150  ·최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점 =

300  ·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점 =

300  ·장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점 =

301 450
일반보상금

민간안전관리 우수자 표창패                    90,000 * 5명 =

303 0포상금 2,850 2,85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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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(=1,700)

700  ·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1개기관 =

1,000  ·장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개기관 =

150재난관리업무 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            50,000 * 3명 =

303 1,000
포상금

안전관리 우수공무원 포상(최우수,우수,장려 각 1명)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9,520,50010,527,000 1,006,500 [국비7,730,5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9,127,00010,127,000 1,000,000 [국비7,730,500]

401 9,127,000시설비및부대비 10,127,000 1,000,000 [국비7,730,500]

8,307,000 019,307,000 1,000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261,000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30,500 시비130,500]

신포 상습침수지 정비 (=3,213,000) (국2,880,000)

1,213,000  ·공사(펌프장시설 1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80,000 시비333,000]

  ※ 채무부담행위 2,000,000천원 별도

2,000,000  ·이주대책비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000,000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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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미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(=2,533,000) (국2,000,000)

2,533,000  ·공사(관로설치 380m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000,000 시비533,000]

  ※ 채무부담행위 800,000천원 별도

반여지구 상습지침수 정비 (=1,833,000) (국1,100,000)

800,000  ·공사(관로설치 213m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0,000 시비320,000]

1,033,000  ·보상(A:1,524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20,000 시비413,000]

대저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(=1,467,000) (국800,000)

967,000  ·공사(유수지 설치 15,729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00,000 시비167,000]

500,000  ·보상(A: 650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20,000 02820,000 0 감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620,000신포 상습침수지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20,000 ]

200,000대저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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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200,000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393,500400,000 6,500  

403 자치단체등자 400,000본이전 400,000 0  

400,000 01400,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400,000
본이전

광안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

△279,55310,436,349 10,715,902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

△279,55310,436,349 10,715,902  

702 △276,553기금전출금 10,436,349 10,712,902  

재난관리기금

(969,558,595,000 + 1,002,767,390,000 + 1,158,578,495,020)/

2,087,2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* 2 / 1,000 =

재해대책기금

(969,558,595,000 + 1,002,767,390,000 + 1,158,578,495,020)/

8,349,0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* 8 / 1,000 =


